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

검   토   보  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050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제출일자 : 2025년 8월 11일

4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Ⅱ. 제안이유

  ◦ 서울시에서는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

률」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,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

조사·분석,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

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
  ◦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

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, 

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

Ⅲ. 주요내용

1. 출연 사무명 : 서울연구원 출연

2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가. 추진근거

    -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

    

     -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

나. 추진 필요성

    -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, 서울의 도

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, 교통, 안전, 경제, 복지, 문

화,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·전문적으로 조사·분석하고, 

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

발전에 기여하고 있음

3. 출연 사무내용

가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·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
나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

제13조(운영재원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

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

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 및 출연금)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

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.



다.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

라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
마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·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

용역, 원가계산 등의 수탁

바.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

사.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,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

아.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

4. 출연 기관 개요

가. 연 혁

    - ’92.  1. 15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

    - ’92.  7. 14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

    - ’92. 10.  1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

    - ’03.  1. 27  현 청사(서초동 인재개발원 내) 이전

    - ’12.  7. 26 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

    - ’17.  9. 21 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

    - ’23.  11. 1  통합연구원 출범      * 서울연구원+서울기술연구원

    - ’24.  2. 23 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

나. 소재지

구  분 서초 본원 정동 별관 역삼 별관 개포 별관

소재지
서초구 남부순환로 

340길 57

중구 서소문로 

89-10

강남구 도곡로 

205, YK빌딩

강남구 개포로 416, 

디지털혁신파크

규  모
지상5층 

~ 지하1층

지상4층 

~ 지하1층

지상8층

지하1층
지상1~3층

연면적 8,468m² 1,794m² 1,117m² 499m²

계약기간
’21.12.27.

~ ’26.12.26.

’24.3.22.

~ ’29.3.21.

’21.5.1.

~ ’26.4.30.

’25.1.1.

~ ’29.12.31.

소유자
서울시

(무상사용)

서울시

(무상사용)
민간

서울시

(무상사용)

비  고
공공투자관리센

터
서울RISE센터



다. 위치도

서초 본원 정동 별관

역삼 별관 개포 별관

라. 규 모

    - 조   직 : 원장, 부원장, 윤리감사실, 9실, 2센터, 1랩

이사회
원 장

연구자문위원회 윤리감사실
미래융합전략실 정책협력관

부원장
AI빅데이터랩

연
구
기
획
조
정
실

경
제
혁
신
연
구
실

포
용
도
시
연
구
실

미
래
공
간
연
구
실

스
마
트
교
통
연
구
실

인
프
라
기
술
연
구
실

지
속
가
능
연
구
실

경
영
지
원
실

서
울
공
공
투
자
센
터

서
울
라
이
즈
센
터



    - 인   력 : 정원 305명 / 현원 298명

(2025. 7. 31. 기준, 단위: 명)

구  분 계 임 원 연구직 일반직 공무직

정  원 305 1 217 71 16

현  원 298 1 211 70 16

과부족 △7 - △6 △1 -

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가. 출연금액(안) : 44,367백만원

나. 산출근거(안)

 (단위 : 천원)

세입 예산 세출 예산

계 56,746,222 100.0% 계 56,746,222 100.0%

 1. 일반사업계정 49,146,222 86.6% 1. 일반사업계정 49,146,222 86.6%

 가. 출연금 44,366,640 78.2% 가. 연구사업 7,384,060 13.0%

 나. 자체수입 4,779,000 8.4%  1)연구과제 수행 7,289,450 12.8%

 1)수탁사업계정 전입금 1,178,000 2.1%  2)연구실 운영 94,610 0.2%

 2)출판물 등 판매수입 40,000 0.1% 나. 경영사업 8,029,506 14.1%

 3)고유목적사업 준비금 600,000 1.1% 다. 인건비 33,411,448 58.9%

 4)이월금 1,074,000 1.9% 라. 예비비 321,208 0.6%

 5)내부유보금 1,887,000 3.3%

 2. 수탁‧협약사업계정 7,600,000 13.4% 2. 수탁‧협약사업계정 7,600,000 13.4%



Ⅳ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동의안의 개요

  ◦ 동 동의안은 2026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

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

받고자 제출됨.

2. 서울연구원의 현황

◦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, 주요 시책 과제에 

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시정 

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됨.

◦ 이후 서울연구원은 유사ㆍ중복성 해소와 정책ㆍ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

활성화하고자 2018년 3월에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(2023.11.1.)하여 

운영되고 있음.

◦ 현재 서울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동 동의안의 제출시점인 2025년 8월 

기준으로 윤리감사실, 9실, 2센터, 1랩에 연구직 217명을 포함한 정규

인력 298명(현원)으로 구성됨.

<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>

(2025. 8월 기준, 단위 : 명)

구 분 계 원장

연  구  직 연구지원직

소계
선임

연구위원

연구

위원

부연구

위원
연구원 소계 일반직 전문직1) 공무직

정  원 305 1 217 117 100 87 71 - 16
현  원 298 1 211 37 79 6 89 86 70 - 16
과부족 △7  - △6 5 △11 △1 △1 - -
※ 정원외직원 : 85명(초빙연구원 12명, 위촉연구원 68명, 연구보조원 5명)



◦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은 1,399건이며,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총 286건의 

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.

<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2) 현황 >

(2025. 8월 기준, 단위 : 건)

연도 계
출연금 수행연구(舊 자체연구)

협력연구 수탁연구
소계 정 책 기 초 현 안 수 시 시 책

총계 1,399 1,109 342 148 445 139 35 22 268

2025.8월 286 228 88 20 109 - 11 - 58

2024년 363 300 100 20 168 - 12 - 63

2023년 263 212 62 21 117 - 12 - 51

2022년 243 191 45 43 30 73 - 7 45

2021년 244 178 47 44 21 66 - 15 51

※ 연구과제 유형

 ▸출연금 수행연구(舊 자체연구)

    정책 :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, 외부의 학계, 

단체,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

    기초 :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

    현안 :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및 서울시 현안검토 

요청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수시 검토 연구 등

    시책 : 서울시의 지속적인 학술용역사업 중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

 ▸수탁연구 :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

3.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

  ◦ 서울시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제2항3)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4)에 

따라 서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.

1) 양 연구원 통합으로 전문직이 일반직에 통합되었음.
2) 2023년 연구수행 개편* : 자체연구(정책‧기초‧현안‧수시‧협력) → 출연금 수행연구(정책‧기초‧현안‧시책)
   * 기존 현안연구+수시연구 ⇒ ‘현안연구’로 통합,  협력연구 ⇒ ‘정책연구’에 흡수
3) 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     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     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     3. 그 밖의 수입금
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

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
4) 제4조(기금 및 출연금)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ㆍ운영 ㆍ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

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

◦ 서울연구원은 설립 이후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,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으로 

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, 통합 이후에는 도시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

해결 모색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등 융복합 연구

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  ◦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예산안 기준으로 2022년 260억원에서 2023년 

316억원, 2024년 397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

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증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수입(내부유보금)을 

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06억 4천 2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. 

< 연도별 서울연구원 출연금 >

(단위 : 백만원)

2022
예산안

2023
예산안

2024
예산안

2025
예산안

2026
동의안

26,057 31,600 39,734 30,642 44,367

  ◦ 그리고 동 동의안에서는 2026년도 출연금을 443억 6천 7백만원으로 제출

하였으며, 이는 2025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액 308억 4천 2백만원보다 135억 

2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.

  ◦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입부문에서 2025년도 서울연구원 예산편성시 

활용된 내부유보금 및 2024년도 결산액 감액 등에 따라 자체수입이 

감소(92억 4천 1백만원)한 점과 지출부문에서 인건비가 증가(17억 9천만원)

하고, 역삼별관 임대차 종료 및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증액과 정동청사 

시설유지 전문인력 용역비 증액 등에 따라 경영사업비가 증가(12억 9천 

1백만원)하며, 연구 수행비가 증가(9억 8천 1백만원)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

점을 증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음.

  ◦ 그러나 이러한 수입·지출에 대한 증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,



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의회에 제출된 

동의안과 예산안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< 서울연구원 출연금의 동의안-예산안 간 편차 >

(단위 : 백만원)

2022 2023 2024 2025 2026

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 예산안 편차 동의안

27,436 26,057 △1,379 43,155 31,600 △11,555 43,155 39,734 △3,421 39,172 30,642 △8,530 44,367

  ◦ 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

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출연 

동의안이 서울시 예산안 편성 전에 제출되고 있기 때문임.

  ◦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

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, 출연 규모의 적정성, 

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.

  ◦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

할 수 있는 출연 규모에서 출연동의안과 예산안 간에 과도한 차이가 

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, 이는 

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. 

  ◦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

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

것으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 연락처

최범준 02-2180-8056


